
2025년 3분기 의회사무처 예산 전용 보고

□ 예산전용 개요

  ㅇ 관련근거
   -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(예산의 전용)
   -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2 제3항(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)
제55조의2(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) ③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

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예산전용 내역 : 총 2건(총 149,000천원)

 □1 「의회 청사 유지관리」관련 

  ㅇ 전용금액 : 140,000천원
  ㅇ 전용내역
   -「의회운영 지원」사무관리비 →「의회 청사 유지관리」공공운영비
  ㅇ 전용사유 : 별관2동 재산관리관 이관에 따른 관리면적 증가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확보
  ㅇ 전 용 일 : 2025. 7. 11.

(단위 : 천원)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·변경 요구액 전용·변경 후
예산액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

의회청사시설의안정적관리 및 국내·외교류사업

의회청사환경개선 의회운영지원
사무관리비(201-01) 722,106 - △140,000 582,106

의회운영사업 의회 청사유지관리
공공운영비(201-02) 2,099,397 140,000 - 2,239,397

 □2 「의회 입법·법률 고문 운영」관련 

  ㅇ 전용금액 : 9,000천원
  ㅇ 전용내역 
   -「주민조례발안 제도 운영」사무관리비 →「의회 입법, 법률 고문 운영」사무관리비
  ㅇ 전용사유 : 의회 법률자문 의뢰 건수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
     ※ 법률자문 실적 : 49건(’24.1.~9.22.)~69건(’25.1.~9.22.)
  ㅇ 전 용 일 : 2025. 9. 29.

(단위 : 천원)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·변경 요구액 전용·변경 후
예산액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

의정활동지원강화
의정민원지원사업

주민조례발안 제도운영
사무관리비(201-01) 10,000 - △9,000 1,000

입법활동지원사업
의회입법·법률고문 운영

사무관리비(201-01) 158,840 9,000 - 167,840


